
-19-

Ⅰ. 서론 및 문제제기

충청남도 태안반도 연안에서 2007년 12월 7일

에 발생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원유 해

상 유출 사고는 , 공식 집계된 유류 유출량이

12,547kl(78,906배럴)로서 우리나라의 유류 오염

재난사상 최대 규모이다. 유출유는 북서풍이 탁

월한 동계의 한반도의 기상의 특성과 맞물려, 전

량이 해안에 표류하여 침강하고 표착하면서 확

산 범위가 충청남도에서 전라남도까지 이르는

우리나라 서해의 전 연안에 미쳤다. 어업·수산

가공업·수산유통업·관광산업·숙박업·요

식업 등 지역 주민의 다양한 생업에 막대한 지장

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쟁점의 불씨가 된

국내는 물론이고, 해양 유류 오염이 지구적인 관

심사가 되어 있는 국외로부터도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현재 피해자측이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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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한채권 신고 건수는 물경 약 13만건1)이고,

청구한 금액은 총액이 약 4조원에 이른다. 한편,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배상/보상 한도액은 선주 보

험사(P&I Club)의 1,400억과 국제유류오염보상

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IOPC)의 1,800억 등 총 3천2백여억원에 불

과하다. 이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서 대한민국 정부가 사고 발생 후 긴급히 제정한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

원및해양환경복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원한다고 되었다. 하지만 아직 선주/기금(이

하‘국제기금’측으로 명명함)측의 최종 사정결

과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일부지역 일부

어업에 대하여 공표된 사정결과는 피해자측이

조사기관을 통해 감정한 금액의 10%에도 미달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2). 이러한 피해자측과 국

제기금측이 각각 독자적으로 감정한 손해액에

현격한 격차가 있는 만큼 향후 사회적 갈등의 소

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본 논문은 어떻게 해서 피해자측과 가해측 즉

국제기금측과의 손해청구액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으로부

터 출발한다. 더구나 피해자측인 어업인들의 손

해감정은 대부분 어업피해전문조사기관 또는

전문손해사정기관에서 수행된 것임을 감안한다

면 이 정도의 차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일부 영리

를 추구하는 조사기관 및 피해정도를 과장하려

는 어업인들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영향을 주

었다고는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류오염

에 의한 어업피해 인정범주와 기준에 있어서 어

업피해전문조사기관과 국제기금간에 있어서 분

명한 견해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

다. 즉 유류오염에 의한 어업피해에 있어서 어획

물 또는 양식생물의 자원생물학적 성격 및 어업

경영상의 특성반영에 대하여 현격한 입장차이

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에 태안유류오염피해당

시 직접적인 어업피해를 입었던 서산수협관내

의 면허어업 특히 양식어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행 국제기금의 손해액사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

었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며, Ⅱ장에

서는 현행 국제기금의 유류오염에 의한 양식생

물의 피해사정방식을 서술하였고, Ⅲ장에서는

유류오염에 의한 양식생물의 피해사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 제 Ⅳ장

에서는 적용사례분석을, 그리고 제 Ⅴ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Ⅱ. 현행 국제기금의 유류오염에 의한
양식생물의 피해사정방식

2004년 10월 총회에서 채택되어 이듬해 4월에

출간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보상청구매뉴

얼(claims manual)은 크게 3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 1편은 보상체계 및 국제기금의 운영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 2편은 보상을 위

한 클레임처리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국제기금

의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제 3편에서는

보상클레임의 유형별 제출지침을 제시하고 있

는데 양식어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클레임과

관련내용도 수록하고 있다. 물론 본 매뉴얼의 서

두에는 이것이 보상금지급에 대한 국제기금측

의 책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일

뿐 세부적으로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것이 아니

며 관계국제협약의 공식적인 해석으로 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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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 서산지원에 접수된 총 제한채권건수는 15개 피해대책위원회 및 개인채권자를 포함하여 총 127,116

건에 달하고 있음
2) 서산수협피해대책위원회 소속의 맨손신고어업자 7,778명의 총청구액은 약1,119억원인데 비해 국제기금측

의 사정액은 약 85억원 정도로 제시되었음.



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

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크고 작은 유류오염손해

보상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국제기금측의 본 매

뉴얼이 손해사정의 준거가 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유류오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재산 즉 양

식어업의 경우 선박 또는 양식장비의 세척,수리,

교체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보상은 자명

하므로 논외로 한다. 문제는 양식어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

느냐이다. 국제기금측의 보상청구매뉴얼에 따

르면 일단 양식어업에 있어서의 보상범위는 크

게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2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여기서 적극적 손해라 함은 유류오

염에 의한 양식생물의 폐사, 감수, 채취폐기, 어

가하락에 의한 손해액을 말한다. 소극적 손해라

함은 자연 및 양식 어류, 패류 및 다른 해양생산

물이 유류로 인해 심각히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국민의 건강문제를 감안하여 일시적으

로 어업 및 수확 금지조치를 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및 유류오염에 의한 먹이공급, 성장, 정상

적인 방류 사이클이 방해받은 결과로 인한 손해

등을 지칭한다. 

물론 이러한 양식어업의 경제적 손실을 위한

클레임의 보상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오염과 손

실 또는 피해 사이에 충분히 밀접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양식되는 어류 또는 패류

들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

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공공기관이 어업 또는 수확을 금지하는 조치

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조치만으로 그러한

금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생산물을 폐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적 이유는 되지 않는다. 해

양생산물의 폐기라든가 조업 또는 수확 금지조

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클레임은 그러한 폐

기 또는 금지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

다. 나아가서 폐기 또는 금지가 합리적인지 여부

에 대한 평가는 과학적 또는 다른 증거들을 기초

로 하기 때문에 회학분석과 유류감식에 의한 표

본채취와 실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출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부터의 표본과 오염

된 지역 밖 근접한 저장소 또는 상업적인 출하장

소로부터의 표본이 동시에 실험되어야 한다. 실

험에 사용되는 두 지역에서 채취된 표본은 같은

개수로 실험되어야 한다. 오염물질을 실험하는

경우에 실험하는 사람은 실험 전에 실험대상표

본이 오염의심표본인지 또는 정상표본인지를

알 수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음으로 양식어업에서의 경제적 손실에 대

한 클레임은 클레임기간 동안 실제적인 소득과

이전기간 동안을 비교하여 사정된다. 예를 들어,

사고 이전 3년 동안 개별청구인의 감사받은 회

계자료 또는 세금신고 기록들이 그것이다. 사정

은 예산금액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 기준은 청구

인의 전체사업이 오염의 결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지 여부이다. 과거의 소득을 조사

하는 목적은 청구인 사업의 과거 경제활동을 고

려하여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클레임에

포함된 기간 동안의 기대수입을 결정하기 위함

이다. 예를 들어, 수입이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최근 몇 년 동안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

지, 그러한 경향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특별

한 상황과 제출된 모든 증거가 고려된다. 또한

오염된 지역에서의 어업에 적용되는 어업관련

규정뿐 아니라 정상적인 수입 및 지출을 보여주

는 어획기록, 판매기록 또는 비용기록 등이 고려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인이 종사하는 어업

활동이나 적용되는 규정에 있어서 양식방법, 어

종의 혼합, 판매가 및 비용 등에 있어서의 변동

도 고려된다.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없는 신종어

업 또는 사업의 경우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의 유

사 어업활동 또는 사업과 유사한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여 그러한 유사영역에서의 평

균감소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양식어업의 경제적 손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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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이 실제적으로 처리되는 흐름을 보면 다

음의〈그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Ⅲ. 국제기금의 유류오염 양식생물의 피
해사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제기금의 유류오염 양식생물의 피해사정방

법의 문제점

이상에서 제시된 국제기금의 유류오염에 의

한 양식어업의 보상범위와 기준은 보상 클레임

의 상식적 준거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된

다. 하지만 국제기금의 보상청구매뉴얼상의 양

식생물의 보상체계는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을 갖

고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는 양식생물의 자원생

물학적 특성을 무시하고 유류오염에 의한 현재

시점의 양식생산 피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유류오염사고가 발생

할 당시, 양식어장에는 출생연도 및 방양연도를

달리하는 복수개의 연령군의 어획생물이 존재

하고 있다. 이중에는 사고당시에 수확 중에 있는

연령군만 아니라 해마다 되풀이 되는 미래의 어

기에 생산예정인 연령군도 포함된다. 즉 아직 경

제적 크기에 도달하지 않은 연령군의 피해는 사

고 당시의 폐사가치로만 측정해서는 진정한 손

해액을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제기

금측의 보상청구매뉴얼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언급이 없다. 둘째 양식생물의 특성을 고려하

지 않은 피해기간의 일률적 적용의 문제이다. 유

류오염에 의한 양식어업의 적극적 및 소극적 손

해액의 각 범주별 경제적 손해를 확정하고자 한

다면 구체적으로 피해기간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피해기간이야말로 양식생물의 종류

와, 양성기간, 그리고 양식어업의 경영방식에 따

라서 각기 상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제기

금의 보상청구매뉴얼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언

급이 없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

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간의 유류오염사고의 경

우 통상적으로 유류오염사고 이후 해양생태계

에서 육안으로 유징이 사라지는 기간 내지 일정

수준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 적용은 양식생물의 수산자원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

다. 세 번째로는 유류오염사고 이후 양식어장의

원상회복기간 동안 태어난 신생개체군이 잔류

유류오염으로 인해 폐사하거나 및 성장이 저해

될 때 이에 따른 어업생산감소 보상은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 국제기금의 유류오염 양식생물의 피해사정방

식의 개선방안 3)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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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류오염에 의한 양식어업 피해에 대한 클레임
처리 과정

3) 만일 자연양식이 아닌 수하양식과 같이 인공채묘를 하는 양식어업의 피해의 경우에는 새로운 모형이 적용되
어야 함. 

Claim Received
(클레임 접수)

Data Entry
(자료입력)

Admissibility Check &
Claim Allocation
(클레임 할당)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보완 자료 요청)

Amend & Check
Review Report

(검토보고서수정)

Amend & Check
Review Report

(검토 보고서 수정)

To Reviewer
(기금측 조사자 전달)

Verification Visit
(현장 실사)

Review Claim
(클레임 검토)

Review Check 1
(1차 점검)

Review Check 2
(2차 점검)

Prepare Initial Review Report
(검토 보고서 초안 작성)

Request More Information
(추가정보요청)

Inadmissible-Review Report
(클레임수용불가보고)

Rejection Letter
(클레임기각)

Send Review Report
(최종보고서발송)



태에 존재하는 양식생물의 피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자원생물학적인 이론적

이해가 필요한데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어업과 같이 자연양식어장에 분포하는

연급군에는 나이가 어리고 어체가 작아 아직 어

획대상이 되지 않는 연급군과 어체가 어업자의

관심을 끌 정도로 자라서 어획대상이 되는 연급

군이 있다. 전자를 가입전 연급군 (Pre-exploited

cohorts)이라 하고 , 후자를 가입후 연급군

(Exploited cohorts)이라 부르기로 한다. 유류오염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영향에 노출됨으로써

피해를 입는 가입전 연급군과 가입후 연급군을

각각 가입전 피해연급군과 가입후 피해연급군

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유류오염기간 중에

어장에 분포하는 연급군은 서로 출생년도가 다

른 만큼 나이를 달리한다. 연급군을 출생한 연도

를 기준하지 않고 출생후 경과년수를 기준하여

연령군으로 지칭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출생후 1

년 미만의 개체들은 0세군, 출생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개체들은 1세군, 출생후 n년 이상 n＋1년

미만의 개체들은 n세군이라 부르기로 한다. 따

라서 세는 소수점 이상의 수치에 의거해 연령군

을 확인하여 nc세군으로 부르기로 한다.

양식수산생물의 가입년령, 최고년령, 유류오

염개시년도 및 유류오염종료년도를 각각 Xc세,

Xl세, ts년도 및 te년도이라 하면, 피해영향에 노

출된 피해연급군은 유류오염이 종료되었다 하

더라도 유류오염종료년도의 출생연급군 (피해

종료시점 현재로 가장 나이 어린 가입전 피해연

급군)에 속하는 개체가 어장에서 완전히 소멸되

는 te＋nl년도까지 어장에 존재한다. 따라서, 유

류오염종료 후에도 피해는 존속하는데 피해존

속기간은 nl년이다.

가입전 피해연급군은 유류오염기간 중에 출

생하는 연급군은 물론이고 유류오염이 시작되

는 연도에 어장에 분포하는 가입전 연급군도 포

함한다. 유류오염기간 중의 출생연급군은 te–

ts＋1개 있으며, 유류오염개시년도의 가입전 연

급군은 nc개 존재한다. 따라서, 유류오염기간 동

안의 가입전 연급군의 총수는 te–ts＋1＋nc개다.

가입후 피해연급군은 유류오염 개시 연도 이

전에 가입하여 유류오염개시 당시의 어장에 분

포하는 어획대상 연급군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가입후 피해연급군은 nl–nc개 있다.

유류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t년도에 어장

에 분포하는 x세군으로부터 여생동안 올리는 어

획량을 여생어획량 (Yx)이라 하면,

Yx〓∫
x

Xl FNxWxdx (1)

이다. 여기서, X≤Xc이면 가입전 연급군의 여생

어획량이고, X 〉Xc이면 가입후 연급군의 여생어

획량에 해당한다.

수산생물이 xc세에 가입하여 여생동안 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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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에 의한 양식생물의 적정피해사정방안에 관한 연구

〈표 1〉 유류오염의 피해영향에 노출되는 수산생물의 연급군*

연령
연 도

ts ts＋1 ts＋2 … te te＋1 te＋2 … te＋nl

0 B ts, 0 B ts＋1,0 B ts＋2,0 … B te, 0 B te＋1,0 B te＋2,0 … B te＋nl
, 0

1 B ts＋1,1 B ts, 1 B ts＋1,1 … B te－1,1 B te, 1 B te＋1,1 … B te＋nl
, 1,1

2 B ts－2,2 B ts－1,2 B ts, 2 … B te－2,2 B te－1,2 B te, 2 … B te＋nl－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l B ts－nl
, xl

B ts＋1－nl
, xl

B ts＋2－nl
, xl

… B te－nl
, xl

B te＋1－nl
, xl

B te＋2－nl
, xl

… B te, xl

* ts：개시년도, te：종료년도, xl：최고연령, nl：최고연령군
** Bx,y：x년도에 출생한 연급군(즉, x년급군)이 y세가 되었을 때(즉, X＋Y년도에 있어서)의 생존량
*** 음영으로 표시한 연급군은 유류오염 피해영향에 노출되는 연급군을 가리킴



어획량은 Beverton and Holt (1957)의 이론에 의

하면 연평형어획량 (YE)이다.

YE〓Yxc〓∫
xc

Xl FNxWxdx (2)

YE：연평형어획량

xc：가입연령

xl：최고연령

F：순간어획사망계수

Nx：연령 x세의 마리수

Wx：연령 x세의 평균체중

따라서, 유류오염기간 동안 피해영향에 노출

된 모든 연급군으로부터의 총여생어획량 (Yf)은

Yf〓[(te－ts＋1)＋nc]·∫
xc

∞

FNxWxdx

＋
∞

∑
i〓1
∫

∞

xc＋i
FNxWxdx (3)

이다. 여기서, Xl는 어민들의 어획물 중에서 가

장 나이가 많은 개체의 연령으로 간주하지만, 최

고연령군은 생존수가 매우 적어 실제 조사에서

는 발견이 매우 어려우므로 최고연령을 ∞로 처

리한다. 사망률이 높고 생존수가 극히 적으며 성

장은 거의 멈춘 상태이므로 최고연령으로부터

기대되는 어획량은 거의 미미한 정도이며, 최고

연령을 ∞로 처리하여 발생하는 어획량 추정오

차는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여생어획량이 YE로

서 매년 일정하다면, 유류오염기간 동안 어장에

분포하여 피해영향에 노출된 수산생물의 총여

생어획량은

Yf〓[(te－ts＋1)＋nc]·YE＋∑
i〓1

nl
－nc

YXc＋i (4)

이다. 식 (4)의 우변에서 [(te－ts＋1)＋nc]·YE는

가입전 여생어획량이고,  ∑
i〓1

nl
－nc

YXc＋i는 가입후 여

생어획량이다.

따라서, 연평형어획량에 대한 유류오염기간

중에 피해영향에 노출된 모든 연급군으로부터

기대되는 총여생어획량의 比가 연평형어획량을

기준으로 하는 어업피해기간이 된다. 어업피해

기간을 t라 하면, t는 다음의 식 (5)와 같다.

Yf
∑

i〓1

nl
－nc

YXc＋i

t〓____〓te－ts＋1＋nc
________

(5)
YE YE

식 (5)의 우변에서 te－ts＋1는 유류오염기간이

며, 나머지 항은 유류오염종료후에 피해의 후유

증이 계속되는 피해잔존기간에 해당한다. 가입

후 여생어획량을 Yr로 나타내고, 피해잔존기간

을 tr이라 하면,

Yr〓∑
i〓1

nl
－nc

YXc＋i (6)

Yr
tr〓nc＋

____
(7)

YE

이 된다. 식 (7)에 의해 피해잔존기간(tr)을 구하

기 위해서는 양식생물에 대해 식 (2)의 연평형어

획량 방정식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 유류오염사고

에 따른 양식생물의 타당한 보상액을 사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유류오염사고당시에 어장에 분포하고

있음으로 해서 유출원유에 노출된 모든 연령군

을 두고 연령군의 특성을 반영한 폐사에 대해 손

해액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단순히

어장에서 유징이 사라지는 기간만이 피해기간

이 아니고 유징이 사라진 이후의 피해잔존기간

까지를 고려한 과학적인 피해기간이 제시되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류오염사고싯점에는 존

재하지 않았지만 사고 시점 이후에 번식하여 어

장에 착생하가나 방양되는 연급군 즉 신생개체

군이 잔류유류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손

해액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Ⅳ. 사례분석

본 논문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례는 2007년 12

월에 발생한 태안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선수협관할의 굴양식어업권(태안면허 제 00

호)에 대한 피해사정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를 위해서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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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한

서산수협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

한 어업피해감정서의 내용일부를 저자의 동의

하에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 양식생물의 폐사에 따른 손해의 사정방법

1) 정상시의어업실태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태안마

을 제27호 어업권은 굴을 투석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 어장에서 굴이 착생하는 기질은 주로

인공적으로 시설한 굴돌이다. 생산되는 굴은 매

년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굴돌에 착생하는 치패

가 성장한 것이다. 이곳의 굴의 산란기는 6〜8월

이다. 따라서, 치패의 착생도 6〜8월이다. 수확

은 착생 후 세 번째로 맞이하는 겨울에 이루어진

다. 어기는 10월〜익년 3월에 걸쳐 있고, 성어기

는 그 중간인 12월이다. 수확연령은 정확하게 특

정한다면 어기의 중간 시점 12월을 기준으로 하

여 약 3.5세가 된다. 수확성패의 크기는 4.4g인

것으로 확인된다. 현지어민의 진술에 의하면, 양

성기간 동안의 사망률은 15%이다. 

2) 조사시점의현존량및어장상황

이 어장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 것은 2008년 04

월 22일이다. 유류사고가 2007년 12월 07일에 일

어난 점을 감안하면, 조사는 사고 후 137일이 경

과한 시점에 실시된 것이다. 어장에서 확인된 연

령군은 2세군에서 5세군까지이다. 0세군(즉,

2007년 6〜8월에 착생한 연령군)과 1세군(즉,

2006년 6〜8월에 착생한 연령군)도 분포하고 있

음에 틀림없지만, 크기가 매우 작아 표착 기름이

부착한 어장 상황으로 미루어 육안 관찰에서 놓

친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군별로 현존량과 생존수를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연령조성, 연령군별 평균

육중(즉, 알굴 무게) 및 수확예정시기를 확인한

결과는〈표 3〉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3) 피해여부및피해형태

조사 당시 이 어장은 전체적으로 아직 표착 유

류로 덮여 있었고, 폐사된 개체가 다량으로 관찰

되었으며, 조업은 완전히 중단된(행정적으로 조

업금지된) 상태에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조

사자는 이 어장에 대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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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예시 어업권의 조사시점의 현존량 및 어장상황

면허
번호

조사시점의 현존량 및 어장상황 종묘
방양
시기

(년월)

수확
예정
시기

(년월)

비 고조사
일자

(년월일)

연령별
분포군

현존량
(kg)

개체수
(미)

연령
조성
(%)

크기

각고(cm) 육중(g)

2008.

04.22
0세군 정량불능 － － － － 산란기 2010.12

〃 1세군 정량불능 － － － － 〃 2009.12

〃 2세군 77 93,987 15 3.1 0.8 〃 2008.12

〃 3세군 806 503,422 78 4.1 1.6 〃 2007.12

〃 4세군 128 43,711 7 6.2 2.9 〃 2007.12

〃 5세군 31 6,922 1 9.5 4.5 〃 2007.12

〈표 2〉 예시 어업권의 정상시의 어업실태

어업면허처분 어업실태
양성

사망률
(%)

비 고
면허번호 입어자 생물 어업

방법
면허면적

(ha)

어장가입
(방양)

어구가입
(수확)

시기(월) 시기(월) 연령(년) 크기(g)

태안마을
제27호

학암포
어촌계 굴 바닥

(투석)
4

산란기
(6-8)

10-

翌年3

(12말)

3.5 4.4 15



하고, 피해 형태를 페사, 생리저해 및 출하금지

의 세 가지로 처리하였다. 여기서 출하금지라 함

은 정부당국이 취한 조업금지의 행정조치를 가

리키는 것으로 조업재개가 허용된 시점은 2008

년 9월 3일이며, 이를 정리한 것이〈표 4〉에 제시

되어 있다.

4) 사고시점의생존수

〈표 2〉〜〈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평상시의

어업실태, 조사시점의 현존량 및 피해상태 자료

를 근거로 하여 우리는 먼저 사고시점, 즉 유류

피해가 발생하기 직전의 정상상태의 어장을 재

현하기로 한다. 여기서 사고시점의 정상상태라

함은 사고직전의 어장에 분포하는 어업생물의

연령별 생존수 및 현존중량을 의미한다.

총 여섯 개의 연령군 중에서 당해연도의 어기

(2007.10〜2008.03)에 가입됨으로써 채취의 중

심을 이루는 3세군에 대해서 계산을 진행하기로

한다. 조사시점의 3세군의 생존수는 503,422미

(12.6미/m2)이다. 이를 사고시점의 생존수(즉, 사

고시점의 정상상태의 생존수)로 환산하면 ,

503,422×e(M＋M′)－(137/365)〓812,306미가 된다. 여기

서 M(순간자연사망계수)와 M′(조사시점까지의

순간유류사망계수)4)할 것은 각각 0.4351yr－1과

0.8396yr－1이다. 137/365은 사고시점에서 조사시

점까지의 경과시간이 137/365년이기 때문이다.

어획대상인 4세군과 5세군은 실은 1년 전 및 2

년 전에 채취에서 누락된 것들이다. 이들 두 연

령군의 사고 시점의 생존수도 조사시점의 생존

수를 적용하여 3세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고시점의 생존수를 계산한다. 4세군의 경우

는, 43,711×e(M＋M′)－(137/365)〓70,531미이며, 5세군은

6,922×e(M＋M′)－(137/365)〓11,169미이다.

한편, 아직 채취대상으로 가입하지 않은 2세

군(2008.10〜2009.03에 수확예정), 1세군

(2009.10〜2010.03에 수확예정), 0세군(2010.10

〜2011.03에 수확예정)은 아직 크기가 작아 본

감정 시점에 정확하게 생존수가 파악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3세군의 사고시점의 생존수를

기준으로 정상상태의 생존수를 추정하였다. 단,

3세군은 사고당시 이미 가입되어 일부 수확이

이루어졌으므로, 3세군의 수확이전 양으로 환산

하여 추정하였다. 즉, 2세군은 3세군의 만 1년 전

의 생존수로 간주하여 , 812,306×e (M＋F·53/152)〓

1,672,166미이다. 1세군은 3세군의 만 2년 전의

생존수로 간주하여 , 812,306×e (2M＋F·53/152)〓

2,583,693미이다. 0세군은 3세군의 만 3년 전의

생존수로 간주하여 , 812,306×e (3M＋F·53/152)〓

3,992,109미이다.

이와 같이 가입연령군의 생존수로 미가입군

의 생존수를 추정하는 것은, 어장 환경이 평시에

는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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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주·김기수

〈표 4〉 예시 어업권의 피해여부 및 피해형태

어업면허처분
연령군

피해
여부

피해형태
어장
등급1)

조업재개
시점2)

비고면허
번호

입어자 생물 斃死 廢棄
出荷
禁止

品質
毁損

生理
沮害

태안마을
제00호

000

어촌계

굴 0세군 ○ ○ － － － ○ 2 208.09.03

〃 1세군 ○ ○ － － － ○ 〃 〃
〃 2세군 ○ ○ － － － ○ 〃 〃
〃 3세군 ○ ○ － ○ － ○ 〃 〃
〃 4세군 ○ ○ － ○ － ○ 〃 〃
〃 5세군 ○ ○ － ○ － ○ 〃 〃

1)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감정서(2009.11) 제34장에 수록된 저질내 유류잔존농도의 소멸기간에 따른 등급
2)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05.19에 유류피해정도에 따라 고시한 조업재개시점

4)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의 감정서(2009.11)의 표 23.1 및 표 23.2를 참조



이에 따라 어장에 분포하는 어업생물자원도 평

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기 때

문이다.

5) 정상상태의연간어업생산량5)

(1)  가입군

사고시점 현재로 3, 4 및 5세군은 당해 연도의

어기(2007.10)가 시작되면서 사고시점까지 일부

는 수확되었고, 앞으로 계속되는 어기에서의 수

확을 앞두고 유류피해를 입었다. 여기서는, 유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당해 연도의 어기의 잔여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향후 해를 거듭하면서 반복되는 어기에 있어서

어업생산량을 산출하기로 하다 예시적으로 3세

군의 경우만 제시하기로 한다. 

① 3세군

조사시점에서 어장에 분포하는 3세군은 어업

실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3세, 4세 및 5세

를 거치며 6세가 되기 전까지 어획되면서 어장

에 생존한다. 따라서 3세군은 3세시, 4세시 및 5

세시로 구분하여 각 年齡時의 연간어업생산량

을 산출하기로 한다.

가.  세시의연간어업생산량

3세군의 어기 말(2008.03.15)의 생존수는

812,306×e－(M·99/365＋F·99/152)〓422,404미이다. 여기

서 순간자연사망계수(M)에는 잔여어기로

99/365년을 적용하는 것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수산기술관리소(2002)의 자료에 제시한 순

간자연사망계수의 정도로 연중 자연사망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이고, 순간어획사망계수(F)6)에는

잔여어기로 99/152년을 적용하는 것은 상기자료

에 제시된 순간어획사망계수가 실은 어기 동안

(10월 15일에서 익년 3월 15일까지)에만 적용되

는 값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3세군의 사고

시점에 있어서의 생존수는 812,306미이고, 이로

부터 잔여어기 동안의 총사망미수를 계산하면,

812,306－422,404〓389,902미이다. 이중에서 어

획사망미수는 389,902×(F·99/152)/(M·99/365＋

F·99/152)〓319,536미이다. 어획사망시의 육중

은 사망시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시의 평균육중으로 4.4748g을 적용하기로 하고,

3세군의 3세시의 어업생산량을 구하면 319,536

×4.4748g〓1,430kg이 된다.

나.  4세시의 연간어업생산량

3세군의 3세시의 어기말(2008.03.15)의 생존

수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422,404미이다.

이것이 4세가 되어 어기 초(2008.10.15)에는

422,404×e－M·213/365〓327,685미가 생존하고, 어기

말(2009.03.15)이 되면 327,685×e－(M·152/365＋F)〓

120,068미가 살아남게 된다. 어기동안의 사망미

수는 327,685－120,068〓268,618미이다. 이 중에

서 어획사망미수는 268,618×F/(M·152/365＋

F)〓170,148미가 된다. 어획사망시의 평균육중

으로 6.3322g을 적용하면 3세군의 4세시의 평균

연간어업생산량은 170,148×6.3322g〓1,077kg

으로 추정된다.

다.  5세시의 연간어업생산량

3세군의 4세시의 어기 말(2009.03.15)의 생존

수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20,068미이다.

이것이 5세가 되어 어기 초(2009.10.15)에는

120,068×e－M·213/365〓93,145미가 생존하고, 이것

은 6세가 되기 전에 전부 사망한다. 그 중에서 어

획사망미수는 93,145×F/(M·152/365＋F)〓

76,335미가 된다. 어획사망시의 평균육중으로

8.2608g을 적용하면 3세군의 5세시의 평균연간

어업생산량은 76,335×8.2608g〓631kg으로 추

정된다.

라.  4세군

3세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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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bid, 제 23장의 내용을 참조할 것
6) ibid, 표 23.1 참조할 것.



군의 4세시 및 5세시의 어획량을 산출하면 각각

180kg과 193kg이 된다.

마.  5세군

3세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5세

군의 5세시의 어획량을 산출하면 각각 64kg이

된다.

(2)  미가입군

어장에는 크기가 작아 유류사고 당시의 어기

에는 어획대상이 되지 않고 향후 1년 이상이 경

과하여야 어획대상이 되는 연령군이 다수 존재

한다. 이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2세군, 1세군 및

0세군이 포함된다. 이들 연령군의 조사시점에서

의 현존량은 크기가 작아 표본 채취에 다소 간에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정상상

태의 평형어업자원을 전제로 하고 이들 연령군

이 3세군이 되면서 어획대상이 될 때의 생존량

을 사고당시의 3세군의 어기초의 현존량과 동일

한 수준으로 간주한다. 

사고시점(2007.12.07)에 어장에 분포하는 3세

군의 생존미수는 상술한 바와 같이 812,306미이

다. 이로부터 어기초의 생존미수를 역산하면

812,306×e(M·152/365＋F－53/152)〓1,152,805미가 된다.

이를 사고시점의 2세군, 1세군 및 0세군의 가입

미수로 간주하여 각각 6세가 되기 전까지의 평

균연간어업생산량을 추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는 2세군의 경우만 예시하기로 한다.

① 2세군

가.  3세시의 연간어업생산량

2세군의 3세시의 어기 말(2009.03.15)의 생존

수는 1,152,805×e－(M·152/365＋F)〓422,404이다. 이로

부터 3세시의 어기 동안의 총사망미수를 계산하

면, 1,152,805－422,404〓730,402미이다. 이 중에

서 어획사망미수는 730,402×F/(M·152/365＋

F·152/152)〓598,585미이다. 어획사망시의 평균

육중으로 4.3364g을 적용하여 2세군의 3세시의

연간어업생산량은 598,585×4.3364g〓2,596kg

이 된다.

나.  4세시의연간어업생산량

2세군의 3세시의 어기말(2009.03.15)의 생존

수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422,404미이다.

이것이 4세가 되어 어기초(2009.10.15)에는

422,404×e－M·213/365〓327,685미가 생존하고, 어기

말(2010.03.15)이 되면 327,685×e－(M·152/365＋F)〓

120,068미가 살아남게 된다. 어기동안의 사망미

수는 327,685–120,068〓207,617미이다. 이 중에

서 어획사망미수는 207,617×F/(M·152/365＋F)

〓170,148미가 된다. 어획사망시의 평균육중으

로 6.3322g을 적용하면 2세군의 4세시의 평균연

간어업생산량은 170,148×6.3322g〓1,077kg으

로 추정된다.

다.  5세시의연간어업생산량

2세군의 4세시의 어기 말(2010.03.15)의 생존

수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20,068미이다.

이것이 5세가 되어 어기 초(2010.10.15)에는

120,068×e－M·213/365〓93,145미가 생존하고, 이것

이 6세가 되기 전에 전부 사망한다. 그 중에서 어

획사망미수는 93,145×F/(M·152/365＋F)〓

76,335미가 된다. 어획사망시의 평균육중으로

8.2608g을 적용하면 2세군의 5세시의 평균연간

어업생산량은 76,335×8.2608g〓631kg으로 추

정된다.

(3)  가입군과 미가입군의 정상상태의 연간어업

생산량

이상과 같이 사고시점(2007.12.07)에 어장에

분포하고 있던 모든 연령군으로부터 정상상태

(즉, 유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의 연간어

업생산량을 요약하면〈표 5〉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6) 유류사고이후의예상연간어업생산량

(1)  가입군(加入群)

사고시점 현재로 3, 4 및 5세군은 당해연도의

어기(2007.10)가 시작되면서 사고시점(2007.

12.07)까지 일부는 수확되었고, 앞으로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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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기에서 수확을 앞두고 유류피해를 입었다.

여기서는, 유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어장에서

유징이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사고

당시의 당해연도의 어기의 잔여 기간 동안은 물

론이고, 향후 해를 거듭하면서 반복되는 어기에

있어서의 어업생산량을 산출하기로 한다. 

단 여기서는 3세군의 경우만 예시한다.

① 3세군

조사시점에서 어장에 분포하는 3세군은 어업

실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3세, 4세 및 5세

를 거치며 6세가 되기 전까지 어획되면서 어장

에 생존한다. 따라서 3세군은 3세시, 4세시 및 5

세시로 구분하여 각 연령시의 연간어업생산량

을 산출하기로 한다.

가. 3세시의연간어업생산량

3세군의 3세시의 현존량 조사시점(2008.04.

22)의 생존미수는 503,422미이다. 그런데, 3세군

의 3세시의 잔여어기(2007.12.07〜2008.03.15)에

는 조업금지조치로 인해 어업생산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3세군의 3세시의 어기

(2007.10.15〜2008.03.15) 중에서 사고시점 이후

잔여어기의 어업생산은 0kg이다.

나. 4세시의연간어업생산량

3세군의 3세시의 현존량 조사시점(2008.04.

22)의 생존미수는 503,422미이다. 이것이 4세가

되어 어기초(2008.10.15)에는 503,422×e－(M·

176/365＋M′·28/365＋(M′＋M″)/2·148/365)〓321,444미가 된다. 여기

서 176일은 조사시점(2008.04.21)에서 3세군의 4

세시의 어기 초(2008.10.15)까지의 기간이고, 28

일은 현존량 조사시점에서 유류사망정도 조사

시점(2008.05.20)까지의 경과기간이고, 148일은

유류사망정도를 조사한 시점에서 3세군의 4세

시의 어기 초까지의 경과기간을 나타낸다. 유류

사고시에 어장에 분포하는 연령군의 경우에는,

유류사망정도 조사 시점 이후의 유류사망정도

에 대해서는 M′(조사시점까지의 순간유류사망

계수) 와 M″(조사시점이후의 순간유류사망계

수)의 평균을 적용하였다 . 이듬해의 어기 말

(2009.03.15)의 생존미수는 321,444×e－(M·152/365＋

(M′＋M″)/2·152/365＋F)〓98,467미가 살아나게 된다. 어기

동안의 사망미수는 321,444–98,467〓222,977미

이다 . 이 중에서 어획사망미수는 222,977×

F/(M·152/365＋(M′＋M″)/2·152/365＋F)〓

155,071미가 된다. 어획사망시의 평균육중으로

5.9295g을 적용하면 3세군의 4세시의 연간어업생

산량은 155,071×5.9295g 〓919kg으로 추정된다.

다. 5세시의연간어업생산량

3세군의 4세시의 어기말(2009.03.15)의 생존

수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98,467미이다. 이

것이 5세가 되어 어기 초(2009.10.15)에는 98,467

×e－(M·213/365＋(M′＋M″)/2·213/365)〓59,431미가 생존하고,

이것이 6세가 되기 전에 어획사망미수는 59,431

×F/(M·152/365＋(M′＋M″)/2·152/36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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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고시점(2007.12.07)에 예시 어업권어장에 분포하는 어업생물로부터 예상되는 정상상태의 어업생산량

사고시점
연령별
분포군

어기별 연간어업생산량(kg/年)
합계
(kg)

비고2007〜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0세군 2,595 1,077 631 4,303

1세군 2,595 1,077 631 4,303

2세군 2,595 1,077 631 4,303

3세군 1,430 1,077 631 3,138

4세군 180 193 373

5세군 64 64

합계 1,674 3,865 4,303 4,303 1,708 631 16,484

1) 2007〜2008어기 경우 어기초(2007.10.15)에서 사고시점(2007.12.07)까지 기간동안의 어업생산은 산입되지 아니함



41,332미가 된다. 어획사망시의 평균육중으로

7.7859g을 적용하면 3세군의 5세의 연간어업생산

량은 41,332×7.7859g 〓322kg으로 추정된다.

(2)  미가입군

어장에는 크기가 작아 유류사고 당시의 어기

에는 어획대상이 되지 않고 향후 1년 이상이 경

과하여야 어획대상이 되는 연령군이 다수 존재

한다. 이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2세군, 1세군 및

0세군이 포함된다. 이들 연령군의 조사시점에서

의 현존량은 크기가 작아 표본 채취에 다소 간에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정상상

태의 어업자원을 전제로 하고 이들 연령군이 3

세군이 되면서 어획대상이 될 때의 생존량을 사

고당시의 3세군의 어기초의 현존량과 동일한 수

준으로 간주한다. 

사고시점(2007.12.07)에 어장에 분포하는 3세

군의 생존미수는 상술한 바와 같이 812,306미이

다. 이로부터 어기초의 생존미수를 역산하면

812,306×e(M·53/365＋F·53/152)〓1,152,805미가 된다. 이

를 기준으로 하여 사고시점의 2세군, 1세군 및 0

세군의 가입미수를 역산하여 각각 6세가 되기

전까지의 연간어업생산량을 추정하기로 한다.

단 여기서는 2세군의 경우만 예시한다.

① 2세군

가.  3세시의연간어업생산량

3세군의 정상상태의 어기초의 생존미수는 상

술한 바와 같이 1,152,805미이다. 이를 기초로 2

세군(유류사고시)의 2007.10.15현재의 생존수는

1,152,805×eM〓1,781,220미이다. 이는 정상상태

의 생존수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1년 후 어기 초

(2008.10.15)의 생존미수는 1,781,220×e－(M＋M′·

165/365＋(M′＋M″)/2·148/365)〓662,494미이다. 이듬해의 어

기 말(2009.03.15)의 생존미수는 662,494×e－(M·

152/365＋(M′＋M″)/2·152/365＋F)〓202,940미가 살아남게 된다.

어기동안의 사망미수는 662,494–202,940〓

459,554미이다 . 이 중에서 어획사망미수는

4 5 9 , 5 5 4× F / ( M · 1 5 2 / 3 6 5＋ ( M ′ ＋ M ″ ) / 2·

152/365＋F)〓319,601미가 된다. 어획사망시의

평균육중으로 4.0008g을 적용하면 2세군의 3세

시의 연간어업생산량은 319,601×4.0008g〓

1,279kg으로 추정된다. 

나. 4세시의연간어업생산량

2세군의 3세시의 어기 말(2009.03.15)의 생존

수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2,940미이다.

이것이 4세가 되어 어기 초(2009.10.15)에는

202,940×e－(M·213/365＋(M′＋M″)/2·213/365)〓122,488미가 된

다. 이것이 어기 말(2010.03.15)이 되면 122,488

×e－(M·152/365＋(M′＋M″)/2·152/365＋F)〓27,681미가 살아나게

된다. 어기동안의 사망미수는 122,488–27,681

〓94,807미이다 . 이 중에서 어획사망미수는

94,807×F/(M·152/365＋(M′＋M″)/2·152/365＋

F)〓65,934미가 된다. 어획사망시의 평균육중으

로 5.9295g을 적용하면 2세군의 4세시의 연간어

업생산량은 65,934×5.9295g〓391kg으로 추정

된다.

다. 5세시의연간어업생산량

2세군의 4세시의 어기 말(2010.03.15)의 생존

수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7,681미이다. 이

것이 5세가 되어 어기 초(2010.10.15)에는

27,681×e－(M·213/365＋(M′＋M″)/2·213/365)〓16,707미가 생존

하고, 이것이 6세가 되기 전에 전부 사망한다. 그

중에서 어획사망미수는 16,707×F/(M·152/365

＋(M′＋M″)/2·152/365＋F)〓11,619미가 된다.

어획사망시의 평균육중으로 7.7859g을 적용하

면 2세군의 5세시의 연간어업생산량은 11,619×

7.7859g〓90kg으로 추정된다.

② 1세군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1세군의 3세시,

4세시 및 5세시의 어획량을 산출하면 각각

832kg, 228kg 및 80kg이 된다.

③ 0세군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0세군의 3세시,

4세시 및 5세시의 어획량을 산출하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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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kg, 148kg 및 52kg이 된다.

(3)  가입군과 미가입군의 유류피해의 연간어업

생산량

이상과 같이 사고시점(2007.12.07)에 어장에

분포하고 있던 모든 연령군으로부터 유류피해

상태의 연간어업생산량을 요약하면〈표 6〉에 제

시하는 바와 같다.

7) 예시 어업권의 유류사고 이후 폐사에 의한

어업생산감소량산출

우리는〈표 5〉와〈표 6〉에 유류사고가 발생하

지 않은 상태의 연간어업생산량과 유류피해를

입은 상태의 연간어업생산량을 평가하였다. 이

를 기초로 하여 유류사고 이후에 폐사에 의한 어

업생산감소량을 산출하면〈표 7〉에 제시하는 바

와 같다.

2. 양식생물의 장래예상폐사에 따른 손해의 사

정방법 7)

앞서 본 논문은 유류사고시점(2007.12.07)에

어장에 분포하고 있던 연급군에 대해서만 유류

피해에 따른 어업피해량을 산출하였다. 하지만

어장에 표착한 유류는 피해등급에 따라 시차가

다르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걸쳐 어장에 잔류

한다. 따라서 사고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고년도의 익년 이후에 번식하여 어장에 착생

하거나 방양되는 연급군도 잔류 유류에 노출됨

으로써 피해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는

피해어장에서 2008년 이후에서 유징이 사고 이

전의 정상상태로 회복되는 시점 이전까지의 기

간에 어장에 분포하게 되는 어업생물의 생산피

해를 추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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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고시점에 예시 어업권어장에 분포하는 어업생물에 근거한 유류피해의 어업생산감소량

구분
어기별 연간어업생산량(kg/年)

합계
(kg)

비고2007〜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정상상태의
연간어업생산량

1,674 3,865 4,303 4,303 1,708 631 16,484

유류피해상태의
연간어업생산량

0 2,349 1,545 859 228 52 5,033

연간어업
생산감소량

1,674 1,516 2,758 3,444 1,480 579 11,451

〈표 6〉 사고시점에 예시 어업권어장에 분포하는 어업생물로부터 예상되는 유류피해상태의 어업생산량

사고시점
연령별
분포군

어기별 연간어업생산량(kg/年)
합계
(kg)

비고2007〜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0세군 541 148 52 741

1세군 832 228 80 1,140

2세군 1,279 391 90 1,760

3세군 0 919 322 1,241

4세군 0 151 151

5세군 0 0

합계 0 2,349 1,545 859 228 52 5,033

1) 2007〜2008어기의 경우 어기 초(2007.10.15)에서 사고시점(2007.12.07)까지 기간동안의 어업생산은 산입되지 아니함

7) ibid, 제 27장의 내용을 참조할 것.



1)  유류사고 이후에 출생한 연급군의 정상상태

의어업생산량

정상상태에 있어서 한 연급군의 일생동안의

매년의 어업생산량은〈표 8〉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2)  유류사고 이후에 출생한 연급군의 피해상태

의어업생산량(2008년연급군의경우만예시) 

(1)  2008연급군

① 3세시의연간어업생산량

2008연급군은 2008.06〜08월(2008.07월)에 어

장에 착생한다. 착생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어

장에 생존하는 개체수는 사례분석에서 사용된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4,252,462

개체(약 106개체/m2)이다. 이 출생군은 착생 후

한편으로 생존수가 사망과정에 의해 감소하고

다른 한편으로 살아남는 개체는 성장을 계속하

여 2011년 10월의 어기에 생후 처음으로 어획되

기 시작한다. 2011년도의 어기 초(2011.10.15)의

생존수는 4,252,462×e－3·(M′＋M″)〓1,083,718미가

된다. 여기서, M′과 M″는 사례분석에서 사용된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각

0.4351yr–1와 0.0206yr–1이다. 어기말(2012.03.15)

의 생존수는 1,083,718×e－(M·152/365＋M″·152/365＋F)〓

393,697미이다. 여기서, F는 사례분석에서 사용

된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0.8228yr–1이다 . 어기동안의 사망미수는

1,083,718–393,697〓690,021미이다. 이 중에서

어획사망미수는 690,021×F/(M·152/365＋M″·

152/365＋F)〓560,701미이다. 어획물의 평균육

중은 4.0008g이므로, 2008연급군의 3세시의 어

획량은 560,701×4,0008g〓2,243kg이다.

② 4세시의연간어업생산량

3세시의 어기말(2012.03.15)의 생존미수는 상

술한 바와 같이 393,697미이다. 이 중에서 2012

년 어기초(2012.10.15)에는 393,697×e－(M·214/365＋M″

·152/365＋F)〓301,390미가 살아 남게 된다. 어기 말

(2013.03.15)의 생존미수는 301,390×e－(M·152/365＋M″

·152/365＋F)〓109,490미이다. 어기동안의 사망미수

는 301,390–109,490〓191,900미이다. 이 중에서

어획사망미수는 191,900×F/(M·152/365＋M″·

152/365＋F)〓155,935미이다. 어획물의 평균육

중은 5.9295g이므로, 2008연급군의 4세시의 어

획량은 155,935×5.9295g〓925kg이다.

③ 5세시의연간어업생산량

4세시의 어기말(2013.03.15)의 생존미수는 상술

한 바와 같이 109,490미이다. 이 중에서 2013년 어

기초(2013.10.15)에는 109,490×e－(M·214/365＋M″·83/365)〓

84,441미가 살아 남게 된다. 여기서, 83일은 2013

년 06월 06일에 유징이 정상상태로 회복되므로

2013.03.15〜2013.06.06까지만 유류피해사망을 산

입한 것이다. 이것이 6세가 되기 전에 전부 사망

한다. 그 중에서 어획사망미수는 84,441×

F/(M·152/365＋F)〓69,201미가 된다. 어획사망시

의 평균육중으로 7.7859g을 적용하면, 2008연급

군의 5세시의 연간어업생산량은 69,201×7.785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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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예시 어업권에 있어서 유류피해사고 이후에 출생한 연급군의 정상상태의 예상어업생산량

연급군
어기별 연간어업생산량(kg/年)

합계
(kg)

비고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08 2,595 1,077 631 4,303

2009 2,959 1,077 631 4,303

2010 2,595 1,077 631 4,303

2011 2,595 1,077 631 4,303

2012 2,595 1,077 631 4,303

2013 2,595 1,077 3,672

합계 2,595 3,672 4,303 4,303 4,303 4,303 1,708 25,187



〓539kg으로 추정된다.

(2)  2009연급군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2009연급군의 3

세시, 4세시 및 5세시의 어획량을 구하면 각각

2,241kg, 935kg 및 550kg이다.

(3)  2010연급군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2010연급군의 3

세시, 4세시 및 5세시의 어획량을 구하면 각각

2,268kg, 954kg 및 561kg이다.

(4)  2011연급군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2011연급군의 3

세시, 4세시 및 5세시의 어획량을 구하면 각각

2,315kg, 974kg 및 573kg이다.

(5)  2012연급군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2012연급군의 3

세시, 4세시 및 5세시의 어획량을 구하면 각각

2,363kg, 994kg 및 585kg이다.

(6)  2013연급군이후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2013년도 이후에

출생하여 유류사고에 의한 피해를 전혀 받지 않

는 연급군의 3세시, 4세시 및 5세시의 어획량을

구하면 사례분석에서 사용된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각 2,595kg, 1,077kg 및 631kg이다.

(7)  유류사고 이후에 출생한 연급군의 피해상

태의어업생산량

이상에서 2008〜2013연급군의 피해상태의 어업

생산량을정리하면〈표 9〉에제시하는바와같다.

3) 예시어업권의장례폐사예정어업생산감소량

유류사고 이후의 연도(2008〜2013년)에 발생

한 연급군에 대해 정상상태와 피해상태에서의

어업생산량을 각각〈표 8〉과〈표 9〉에 제시하였

다. 이로부터 장례예상피해량을 산출하면〈표

-33-

유류오염에 의한 양식생물의 적정피해사정방안에 관한 연구

〈표 10〉 예시 어업권에 있어서 유류사고 이후 출생군의 예상되는 어업생산피해량(장례폐사예정)

연급군
어기별 연간어업생산량(kg/年)

합계
(kg)

비고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08 352 152 92 596

2009 351 142 81 574

2010 327 123 70 520

2011 280 103 58 441

2012 232 83 46 361

2013 0 0 0

합계 352 503 561 484 405 141 46 2,492

〈표 9〉 예시 어업권에 있어서 유류사고 이후 출생군의 예상되는 어업생산량

연급군
어기별 연간어업생산량(kg/年)

합계
(kg)

비고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08 2,243 925 539 3,707

2009 2,244 935 550 3,729

2010 2,268 954 561 3,786

2011 2,315 974 573 3,862

2012 2,363 994 585 3,942

2013 2,595 1,077 3,672

합계 2,243 3,169 3,742 3,819 3,898 4,162 1,662 22,695



10〉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3. 국제기금측 피해사정방식과 본 논문 제시방

식에 의한 피해규모의 비교

이상의〈표 7〉과〈표 9〉를 이용하여 국제기금

측의 피해사정방식에 의한 피해규모와 본 논문

이 제시하는 방안에 의한 피해규모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의〈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기금측의 방

식에 따른 피해규모는 본 논문이 제시하는 방식

에 의한 피해규모와 비교하면 약 12%에 불과하

다. 이는 현행의 국제기금에 의한 피해사정에 의

한 보상방식은 실제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의 피해를 과도히 축소보상할 위험이 존

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그러면 어떻

게 해서 이러한 현격한 피해정도의 차이가 벌어

지게 된 것일까? 〈표 11〉에서 보듯이 무엇보다

도 국제기금측의 방식은 유류오염사고당시에

어장에 분포하고 있음으로 해서 유출원유에 노

출된 모든 연령군을 두고 연령군의 특성을 반영

한 폐사에 대한 손해사정을 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2004년 10월 총회에

서 채택되어 이듬해 4월에 출간된 보상청구매뉴

얼에 따르면 일단 양식생물에 대한 유류오염피

해에 있어서의 보상범위는 크게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국제기금의 보상청구매뉴얼상의 양식

생물의 보상체계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고 사료된다. 우선 첫째로는 양식생물의 자원생

물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류오염에 의한

현재시점의 양식생산 피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피해기간의 일률적

적용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는 유류오염사고

이후의 원상회복기간동안 태어난 신생개체군의

잔류유류오염으로 인한 폐사 및 성장저해에 따

른 어업생산감소에 대한 보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양식생물의 타

당한 보상액을 사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유류오염사고

가 발생할 당시 양식어장에는 출생연도 및 방양

연도를 달리하는 복수개의 연령군의 어획생물

이 존재하고 있다. 이중에는 사고당시에 수확 중

에 있는 연령군만 아니라 해마다 되풀이 되는 미

래의 어기에 경제적 크기가 생산예정인 연령군

도 포함된다. 즉 아직 경제적 크기에 도달하지

않은 연령군의 피해는 사고 당시의 폐사가치로

만 측정해서는 진정한 손해액을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표 1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국제기

금측의 사정방식에 의한 피해규모는 본 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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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제기금측과 본 논문이 제시하는 방안에 의한 피해규모의 비교

사정 방식 감소량
어기별 연간어업생산량(kg/年)

합계
(kg)

비고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국제기금측
피해사정방식

현재폐사에
의한

어업생산감소량
1,674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 1,674 1,674

본논문의
피해사정방식

연급군을
고려한

폐사생산감소량
1,674 1,516 2,758 3,444 1,480 579 – 11,451

13,943

장래예상폐사
피해량

– – – – – – 2,492 2,492



제시하는 방식에 의한 피해규모의 약 12%에 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유류오

염사고당시에 어장에 분포하고 있음으로 해서

유출원유에 노출된 모든 연령군을 두고 연령군

의 특성을 반영한 폐사에 대한 손해사정이 이루

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단순히 어장

에서 유징이 사라지는 기간만이 피해기간이 아

니고 유징이 사라진 이후의 피해잔존기간까지를

고려한 과학적인 피해기간을 기준으로 피해가

산정되어야 한다. 물론 생물별로 유류오염잔존

기간에 대한 실증분석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서

아직 학자들간에 통일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장과 최단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을 도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류오염사고시점에는 존재하지 않

았지만 사고시점 이후에 번식하여 어장에 착생

하거나 방양되는 연급군 즉 신생개체군이 잔류

유류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피해도 고려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세 번째 방안

에 대하여서는 자원생물학적 견해로 볼 때에는

논리적으로는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유류오염잔존기간에 대한 다양한 이견존재와 장

래에 도래할 예상피해까지 보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학자간 입장 차이를 고려해볼

때 국제기금측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첫 번째 방안에서 제시한 유출원유

에 노출된 모든 연령군을 두고 연령군의 특성을

반영한 폐사에 대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은 국제기금측이 반드시 보상청구매뉴얼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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